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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등급에따라상병（보상）연금, 상병특별지급금및상병특별연금이지급됩니다.

※年金の支払月

ます。

※ 상병 등급이제1급또는제2급인흉복부 장기,정신・신경장해를가지고있으며 현재개호를받고
있는분은 개호（보상）급부를 수급할수가있습니다.（→P32）

상병（보상）연금의지급・부지급의결정은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의직권에의한것으로
청구수속은필요하지않지만요양개시후 1년 6개월을경과해도상병이낫지않은때에는
그후 1개월이내에 「상병상태등에관한신고」（양식제16호의 2）를관할노동기준감독
서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상병등급 상병（보상）연금 상병특별지급금（일시금） 상병특별연금

제1급 기초일액의 313일분 １１４만엔 산정기초일액의 313일분

제2급 〃 의 277일분 １０７만엔 〃 277일분

제3급 〃 의 245일분 １００만엔 〃 245일분

상병(보상)연금은상기（１）,（２）의지급조건에해당하게된달의 다음달분부터지급되며매년
2월,4월,6월,8월,10월,12월 6기에각각의이전 2개월분이지불됩니다.

연금지불월

療養（補償）給付について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 개시후 1
년 6개월을 경과한 날 또는 그 날 이후 다음 조건에 해당할 때 상
병 보상 연금(업무 재해인 경우） 또는 상병 연금（통근 재해인 경우
） 이 지급됩니다.

（１）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낫지 않았을 것.
（２）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장해 정도가 상병 등급표의 상

병 등급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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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해

제1급

해당 장해가 있
는 기간 1년당
급부 기초 일액
의 313일분

１양눈을 실명한 자

２음식 씹기나 언어기능
을 잃어버린 자

３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신경에 현저한 장해를 남
겨서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

５삭제

６양쪽 상지를 팔꿈치 관
절이상 잃어버린 자

７양쪽 상지를 전혀 쓸 수
없는 자

８양쪽 하지를 무릎 관절
이상 잃어버린 자

９양쪽 하지를 전혀 쓸 수
없는 자

제2급 동 277일분

１한 눈을 실명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２양눈의 시력이 0.02 이
하로 된 자

２의 ２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신경에 현저한 장해
를 남겨서 수시개호를 필
요로 하는 자

２의３ 흉복부 장기의 기
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
서 수시개호를 필요로 하
는 자

３양쪽 상지를 손 관절 이
상 잃어버린 자

４양쪽 하지를 발 관절 이
상 잃어버린 자

제3급 동 245일분

１한 눈이 실명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２음식 씹기나 언어기능
을 잃어버린 자

３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를 남
겨서 종신 노무를 할 수
없 는 자

４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자한 장해를 남겨서 종
신 노무를 할수 없는 자

５양손 손가락 전부를 잃
어버린 자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1    장해 등급표

장해 등급표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해

제4급 동 213일분

１양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２음식 씹기나 언어기능에 현
저한 장해를 남긴 자

３양쪽 귀의 청력을 전부 잃어
버린 자

４하나의 상지를 팔꿈치 관절
이상 잃어버린 자

５하나의 하지를 무릎관절 이
상 잃어버린 자

６양손의 손가락 전부를 사용
할 수 없는 자

７양발을 리스프랑 관절이상
잃어버린 자

제5급 동 184일분

１의 1 한 눈이 실명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１의 ２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특히 가벼운 노무 이외의 노무
를 할 수 없는 자

１의 ３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특히 가
벼운 노무이외의 노무를 할 수
없는 자

２하나의 상지를 팔 관절 이상
잃어 버린 자

３하나의 하지를 발 관절 이상
잃어 버린 자

４하나의 상지를 전혀 쓸 수 없
는 자

５하나의 하지를 전혀 쓸 수 없
는 자

６양발의 발가락 전부를 잃어
버린 자

제6급 동 156일분

１양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２음식 씹기나 언어기능에 현
저한 장해를 남긴 자

３양귀의 청력이 귀에 대지 않
으면 큰 소리를 알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된 자

３의 ２ 한 귀의 청력을 전부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의 이야기를

18

１양눈을 실명한 자
２음식 씹기나 언어기능
을 잃어버린 자
３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신경에 현저한 장해를 남
겨서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
４흉복부 장기 기능에 뚜
렷한 장애가 남아 , 항상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 
５삭제
６양쪽 상지를 팔꿈치 관
절이상 잃어버린 자
７양쪽 상지를 전혀 쓸 수
없는 자
８양쪽 하지를 무릎 관절
이상 잃어버린 자
９양쪽 하지를 전혀 쓸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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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해

제13급 동 101일분 10한발의제2 발가락을사용
할수없게된자, 제2 발가락
을포함한 2개의발가락을사
용할수없게된자또는제3 
발가락이하의 3개의발가락
을사용할수없게된자

제14급 동 56일분 1한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
손을남기거나또는눈섭을남
긴자

２치아 3개이상에대해서치
과치의를가한자

２의２ 한귀의청력이 1미터
이상의거리에서는작은소리
를이해할수없을정도로된
자

３상지의노출면에손바닥크
기의흉터를남긴자

４하지의노출면에손바닥크
기의흉터를남긴자

５삭제

10 삭제

６한손의엄지손가락이외의
손가락뼈의일부를잃은자

７한손의엄지손가락이외의
손가락의원위지절간관절을
굴신할수가없게된자８한
발의제3 발가락이하의하나
또는둘의발가락을사용할
수없게된자

９국부에신경증상을남긴자

비고
１ 시력의측정은만국식시시력표에따름. 굴절이상이있는자에대해서는교정시력에대해서측정한다.
２ 손가락을잃은자란엄지손가락은지절간관절그외의손가락은근위지절간관절이상을잃은자를가
리킨다.

３ 손가락을사용할수없게된손가락의미절골의절반이상을잃거나또는중지절간관절또는근위지절
간관절(엄지손가락에있어서는지절간관절)에현저한운동장해를남기는것을가리킨다.

４ 발가락을잃어버린자란그전부를잃어버린것을가리킨다.
５ 발가락을사용할수없게된자란제1 발가락은미절골의절반이상그외의발가락은원위지절간관절
이상잃은자또는가운데발가락관절또는근위지절간관절(제1 발가락에있어서는지절간관절)에현저한
운동장해를남기는것을가리킨다.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해

발가락을잃어버린자또
는제3의발가락이외의 3개
의발가락을잃어버린자

11한발의제1 발가락또는
다른 4개의발가락을사용할
수없게된자

12

13

국부에완고한신경증상
을남긴자

14외형에추한형상을남긴
자

제13급 동 101일분 １한눈의시력이 0.6 이하로
된자

２ 한눈에반맹증, 시야협
착또는시야변상을남긴자

２의２ 정면시이외에서복
시를남기는자

３양눈의눈꺼풀의일부에
결손을남기거나또는눈썹
이빠진자

３의２ 치아 5개이상에대해
치과치의를가한자

３의３ 흉복부장기의기능
에장해를남긴자

４한손의새끼손가락을사
용할수없게된자

５한손의엄지손가락손가
락뼈의일부를잃은자

６삭제

삭제

７삭제

８한하지를 1센티미터이상
단축한자

９한발의제3 발가락이하의
하나또는 2개의발가락을
잃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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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어느것인가에해당하는경우에 지급됩니다.

① 노동자의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을받는유족이없는경우
② 유족（보상）연금의수급권자가최후순위자까지 모두권리를잃은때수급권자였던 유족
의전원에대해서 지불된연금액및유족（보상）연금 사전지불일시금액（P29）의합계액이급부
기초 일액의 1,000일분이 되지 않는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수급권자는다음과 같은자가운데최우선순위에있는 자（②③에

대해서는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순서）로 동순위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 전원이그수
급권자로됩니다.

① 배우자
② 노동자의사망 당시그수입에 의해서생계를 유지하고있던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③ 그외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④ 형제자매

유족(보상) 일시금

상기 (1)의①인경우

급부기초일액의 1,000일분이지급됩니다.
또한유족특별지급금으로 300만엔이지급되는외에유족특별일시금으로산정기초일액

의 1,000일분이지급됩니다.

1
급부기초일액의 1,000일분으로부터이미지급된유족(보상)연금등의합계액을뺀차액이

지급됩니다.
수급권자가있는유족전원에대해 지불된유족특별연금의합계액이 산정기초일액의

1,000일분에 미달했을때는 유족특별일시금으로산정기초일액의 1,000일분과 그합계액과
의 차액이 지급 됩니다.（유족 특별지급금은지급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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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１） 유족（ 보상） 일시금이지급되는경우
다음중어느것인가에해당하는경우에 지급됩니다.

① 노동자의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을받는유족이없는경우
② 유족（보상）연금의수급권자가최후순위자까지 모두권리를잃은때수급권자였던 유족

의전원에대해서 지불된연금액및유족（보상）연금 사전지불일시금액（P29）의합계액이급부
기초일액의 1,000일분이 되지 않는경우

（ ２） 수급권자
유족（보상）일시금의수급권자는다음과 같은자가운데최우선순위에있는 자（②③에

대해서는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순서）로 동순위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 전원이그수
급권자로됩니다.

① 배우자
② 노동자의사망 당시그수입에 의해서생계를 유지하고있던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③ 그외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④ 형제자매

상기 (1)의①인경우

급부기초일액의 1,000일분이지급됩니다.
또한유족특별지급금으로 300만엔이지급되는외에유족특별일시금으로산정기초일액

의 1,000일분이지급됩니다.

1 ②인경우

급부기초일액의 1,000일분으로부터이미지급된유족(보상)연금등의합계액을뺀차액이
지급됩니다.

수급권자가있는유족전원에대해 지불된유족특별연금의합계액이 산정기초일액의

1,000일분에 미달했을때는 유족특별일시금으로산정기초일액의 1,000일분과 그합계액과
의차액이지급 됩니다.（유족 특별지급금은지급되지않습니다.）

급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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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１） 유족（ 보상） 일시금이지급되는경우
다음중어느것인가에해당하는경우에 지급됩니다.

① 노동자의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을받는유족이없는경우
② 유족（보상）연금의수급권자가최후순위자까지 모두권리를잃은때수급권자였던 유족

의전원에대해서 지불된연금액및 유족（보상）연금 사전지불일시금액（P29）의합계액이급부
기초일액의 1,000일분이 되지 않는경우

（ ２） 수급권자
유족（보상）일시금의수급권자는다음과 같은자가운데최우선순위에있는 자（②③에

대해서는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순서）로 동순위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 전원이그수
급권자로됩니다.

① 배우자
② 노동자의사망 당시그수입에의해서생계를 유지하고있던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③ 그외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④ 형제자매

유족(보상) 일시금

상기 (1)의
급부기초일액의 1,000일분이지급됩니다.
또한유족특별지급금으로 300만엔이지급되는외에유족특별일시금으로산정기초일액

의 1,000일분이지급됩니다.

상기（ 1） 의②인경우

급부기초일액의 1,000일분으로부터이미지급된유족(보상)연금등의합계액을뺀차액이
지급됩니다.

수급권자가있는유족전원에대해 지불된유족특별연금의합계액이 산정기초일액의

1,000일분에 미달했을때는 유족특별일시금으로산정기초일액의 1,000일분과 그합계액과
의차액이지급 됩니다.（유족 특별지급금은지급되지않습니다.）

급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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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의수급권자가다음이유에의해연금을받을수없게된때에는그다음순위
의유족이연금지급을받게됩니다.

（１）사망했을때
（２）혼인(신고를 하지는않았지만사실상혼인관계와 동등한사정에있는경우를 포함)했
을경우
（３）직계 혈족또는직계혼족이외인 자의양자(신고는하지 않았지만사실상양자결연관
계와동등한사정에 있는경우를포함)로된 경우
（４）이연에 의해사망한노동자와의친족관계가 종료했을때
（５）자식,손자녀 또는 형제자매에대해서는 18세가된 날이후의첫 3월31일이종료했을때

（노동자의사망시로부터 계속해서일정장해상태에있는 때를제외) 
（６）일정 장해상태에있는남편,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형제자매에대해서는그
사정이없어졌을때

( )

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유족보상연금・유족연금전급등청구서（양식제13호）를제출
해주십시오.
또한유족특별연금의지급신청은원칙적으로동시에실시됩니다.
양식은전급등청구서와동일합니다.

●

※그외에도필요로하는서류를제출하셔야하는경우가있습니다.

반드시첨부할것
호적등본, 초본등청구인및청구인과생계를
같이하고있는다른수급자격자와사망노동자
와의신분관계를증명할수가있는서류

청구인및청구인과생게를같이하고있는다른
수급자격자가운데일정장해상태에있음으로
해서수급자격자가되는자가있는경우

진단서등노동자의사망시로부터계속해서해
당장해상태에있었던것을증명할수있는서
류

수급자격자가운데에청구인과생계를같이하
고있는자가있는경우

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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